
40. 헝가리(Hungary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   ○ 최초법 : 1928년

   ○ 현행법 : 1997년(사회보장), 1998년 시행; 1997년(사회보험), 1998년 시행; 

2011년(조기퇴직연금 종료); 2011년(장애급여)

2. 제도형태

   ○ 사회보험제도

     ※ 2010년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, 2층의 개인계좌로 보험료를 분산했던 것을 

종료하고 개인계좌 잔액을 사회보험제도로 자동 이전하도록 했음(계좌 보유자가 

탈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). 2009년부터는, 개인계좌제도 가입이 임의 적용임

3. 적용대상

   ○ 당연적용 : 고용된 수급자를 포함한 근로자, 협동조합 조합원, 자영자, 특정 

사회보험 급여 수급자

   ○ 임의가입 : 강제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

4. 재원조달

   ○ 가입자

     • 월적용소득의 10%

       - 2014.1.1., 헝가리 시민이 아닌 거주자는 2년 동안 보험료 납부 면제

       - 보험료산정대상 소득 하한 : 월 최저 임금(138,000 forints)

       - 보험료산정대상 소득 상한 없음

     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산재급여 재원으로도 쓰임

   ○ 자영자

     • 월신고소득의 10% + 사회보험료세의 형태로 월 신고소득의 19.5%

       - 보험료산정대상 소득 하한 : 월 최저 임금(138,000 forints)

       - 보험료산정대상 소득 상한 없음

       - 자영자의 사회보험료세는 산재급여, 질병 및 출산 급여, 실업급여 재원으로도 

쓰임

   ○ 사용자

     • 사회보험료세 형태로 월 임금지급액의 19.5%

       - 보험료산정대상 소득 하한 : 월 최저 임금(138,000 forints)

       - 보험료산정대상 소득 상한 없음

     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산재급여, 질병 및 출산 급여, 실업급여 재원으로도 쓰임



   ○ 정부 : 결손액 보전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   ○ 노령연금

     • 63세 6개월(2022년 65세까지 매년 6개월씩 점진적 증가), 가입기간 20년 이상

     • 1952.1.1. 전 출생한 경우, 62세 도달, 가입기간 20년 이상

     • 여성의 경우, 40년 이상의 가입기간(자녀 양육 기간도 인정되며, 32년 이상의 

근로기간 필요)이 있는 경우 연령 조건 없음

       - 5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, 필요한 근로기간 조건이 자녀 

1명당 1년씩 경감되며, 최대 7년까지 경감 가능

     • 부분연금 : 63세 6개월(2022년 65세까지 매년 6개월씩 점진적 증가), 가입

기간 15년 이상

     • 연기연금 : 연금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연기 가능

     • 퇴직조건 불필요

     • 노령연금의 국외지급 가능

   ○ 장애연금

     • 청구 전 최근 5년 중 1,095일 이상의 가입기간 또는 10년 중 2,555일 이상의 

가입기간이 있고, 근로능력 상실이 40% 이상인 경우

       - 정기적인 현금 급여 수급이 없어야 하고, 재활기회가 없거나(또는 재활이 

권장되지 않는 경우이며) 소득활동이 불가능해야 함

     • B2(재활 가능성이 있으나 권장되지 않는 경우), C2(영구적인 재활이 필요하나 

권장되지 않는 경우), D(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한 경우), E

(중대한 건강 손상으로 고통받는 가입자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고 지속적인 

간호가 필요한 경우)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

     • 장애급여는 질병 및 출산 제도에 따라 지급되며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

노령연금으로 대체됨

     • 장애연금 국외지급 가능

   ○ 재활급여

     • 청구 전 최근 5년 중 1,095일 이상의 가입기간 또는 10년 중 2,555일 이상의 

가입기간 또는 15년 중 3,650일의 가입기간이 있고, 근로능력 상실이 40% 

이상인 경우

       - 정기적인 현금 급여 수급이 없어야 하고,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나 재활은 

가능

     • B1(재활이 가능), C1(영구적인 재활이 필요)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

     • 재활급여는 질병 및 출산 제도에 따라 지급



     • 재활급여 국외지급 가능

   ○ 유족연금

     • 사망 당시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던 경우

     • 유족연금 수급권자 : 유족배우자; 이혼 배우자; 10년이상 사망자와 동거했던 

동거인(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이상); 유족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16세 

미만 자녀(전일제 학생일 경우 25세, 장애일 경우 제한 없음); 형제자매; 손자녀; 

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피부양 부모 또는 조부모; 사망자를 10년 이상 

부양해온 양부모

     • 배우자 일시연금 : 유족배우자의 영구적 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나 18개월 미만 

또는 장애나 영구적인 질병이 있는 사망자의 아이를 돌보는 

유족배우자에 일시적 연금 지급

       - 배우자 일시연금 국외지급 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   ○ 노령연금 

     • 최초 10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평균소득의 33% + 이후 11 ~ 25년의 가입

기간에 대하여 1년당 2%씩 가산 + 26 ~ 36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

1%씩 가산 + 37 ~ 40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.5%씩 가산 + 40년을 

초과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2%씩 가산

       - 평균소득은 1988년 이후 월 평균 소득의 지수에 기초하여 산정

       -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72,000 forints를 초과하는 경우, 평균소득은 

372,000 forints ~ 421,000 forints 금액의 90% 및 421,000 forints를 

초과하는 금액의 80%에 기초하여 산정

     • 부분연금 : 감액 연금 지급

     • 연기연금 : 연기하는 30일마다 0.5%씩 증액

     • 노령연금월액 하한 : 28,500 forints

     • 노령연금월액 상한 : 가입자의 평균 소득

     • 급여액 조정 : 급여는 매년 1월 및 11월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월평균순소득의 

변동에 따라 조정

   ○ 장애연금

     • 장애 발생 전 180일의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

       - B2장애는 40%, C2장애는 60%, D장애는 65%, E장애는 70%

       - 연금하한 : B2장애 기초금액의 30%, C2장애는 45%, D장애는 50%, E장애는 

55%

       - 연금상한 : B2장애 기초금액의 45%, C2, D, E장애는 150%



       - 기초금액 : 98,890 forints

   ○ 재활급여

     • 장애 발생 전 180일의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

       - B1장애는 35%, C1장애는 45%를 3년까지 지급

       - 연금하한 : B1장애 기초금액의 30%, C1장애는 40%

       - 연금상한 : B1장애 기초금액의 40%, C1장애는 50%

       - 기초금액 : 98,890 forints

     • 급여액 조정 : 급여는 매년 1월 및 11월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월평균순소득의 

변동에 따라 조정

   ○ 유족연금

     • 유족배우자연금

       - 사망 당시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노령연금액의 60% 지급

       - 유족배우자가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산재급여를 수급하면, 30% 지급

       - 배우자연금은 유족배우자 및 이혼배우자 사이에서 분할될 수 있음

     • 고아연금

       -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노령연금액의 60%를 각 고아에게 지급

       - 장애가 있는 유족부모 중 한명과 같이 있는 고아나 완전고아는 부모 중 

가장 높은 연금액의 60% 지급

       - 고아연금 하한액은 각 고아에 대해서 24,250 forints

     • 부모 및 조부모 연금

       - 사망 당시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노령연금액의 60% 지급

       - 부모나 조부모가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산재급여를 수급하면, 30% 지급

       - 하한액 없음

     • 배우자 일시연금

       - 사망 당시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노령연금액의 60%를 12개월간 지급

       - 유족배우자가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 추가로 6개월 연장

       - 유족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영구적으로 질병이 있는 아이를 돌보는 경우 

추가로 24개월 연장

       - 유족배우자가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제한적 근로 능력이 판정되거나 

16세(전업 학생은 25세) 미만 자녀를 둘 이상 돌보거나 장애 또는 영구적 

질병이 있는 아이를 하나 이상 돌보는 경우, 일시 연금은 영구 연금으로 

전환됨

       - 배우자연금은 유족배우자 및 이혼배우자 사이에서 분할될 수 있음



7. 관리운영기관

   ○ 인력부(Ministry of Human Capacities)

     • http://www.kormany.hu/en/ministry-of-human-resources

     • 제도 전반 감독

   ○ 헝가리 국가재무청(Hungarian State Treasury

     • http://www.allamkincstar.gov.hu

     • 지역사무소를 통해 노령, 장애, 유족급여 관리

   ○ 부다페스트 지방정부의 재활국

     • http://www.kormanyhivatal.hu/hu/budapest/szervezeti-egyseg/rehabilitacios-foosztaly

   ○ 국세 및 관세청 (National Tax and Custom Administration

     • http://nav.gov.hu

     • 보험료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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